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의원입니다.

□ 제333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

도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 이 결의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건설기술정책

관 소관 업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

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그

리고 하자보수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자격 시공,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과 같은 핵심 건설기술 요소가 충분히 관리

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시민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모두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시민 피해를 반복시

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다음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법제 마련입니다.

표준계약서, 공사신고 절차, 안전관리·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둘째, 시공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면허·보험 확인제, 공정별 하자 기간 명문화 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셋째,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입니다.

표준계약서 및 견적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넷째, 지방정부 역할 확대입니다.

지자체가 신고·관리·분쟁조정 등 기본적인 행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의

안이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